
 

 1. 관련: 「어린이안전법」제16조(어린이안전교육)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  

    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

-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학원, 아동복지시설, 대규모점포, 유원시설, 전문체육시

설,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공공도서관, 사회복지관, 유아교육진흥원, 장애인 거주시설, 

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-

 2. 본 단체는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4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,   

「어린이안전법 시행령」제8조(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)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

안전관리지원 기관으로  지정된 기관입니다.

 3. 「어린이안전법 시행령」제9조(안전교육의 방법 등)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  

   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(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  

   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또한 매년 관련 지자체   

   및 기관장에게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.

 4. 위호에 의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국민안전교육진흥회에서 2025년 어린이안전교육을 다

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. 

   가. 교육내용: 어린이안전교육

   나. 교육시간: 이론교육 2시간, 실습교육 2시간, 총 4시간 교육

   다. 교육비용: 유료  

라. 문 의 처: <카카오톡 채널> 국민안전교육진흥회 (교육비 및 일정 문의)

 붙임.  어린이안전교육 안내 계획서 1부.  끝.

“안전은 생명! 아는 만큼 안전 합니다.”

 국민안전교육진흥회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25년 어린이안전교육 안내

국 민 안 전 교 육 진 흥 회 장

담당 최준혁 회장 서양석
협조자
시행 국안교-009 (2025.02.25.) 접수
우 47874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-32, 202호 / www.sef.kr

전화 010-3332-1962 / sys7@hanmail.net / 공개


